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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보도 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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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일시 2022. 11.10.(목) 12:00

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

산재예방지도과

책임자 과  장 한덕수 (033-269-3580)

<총괄> 담당자 팀  장 강종필 (033-269-3557)

고용노동부 강원지청,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

시멘트 제조회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(기소 의견) 

□ 고용노동부 강원지청(지청장 이한수)는 `22.2. 시멘트 제조회사 공장의 

설비 개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하청업체 근로자*가 사망한 

사고와 관련하여,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

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.

    * 원청인 시멘트 제조회사가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었고,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

주었음  

□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

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

소홀히 하여 재하청 업체와 도급인 시멘트 제조 주식회사가 산업

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어 재해자의 사고가 

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.

□ 그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

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하여 `22.3. 시멘트 제조회사 본사 등 3곳을 

압수․수색하였고, 

 ㅇ 피의자인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28회 조사 등 

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다. 

□ 이한수 강원지청장장은 “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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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

작동하지 않고,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

이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의 

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”면서 “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

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것”이라고 

강조하였다. 

     


